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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쌀의 개량된 가공방법

본 내용은 요구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반숙된 쌀을 물에 담근 후 쌀을 조리하여 수분함량이 쌀 무게의 2-20%가 되도록 건조시킨 후 최소한 30
분동안 그대로 방치한 다음 150-350℃에서 튀겨 건조미를 생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
공방법이다. 

청구항 2 

제1항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쌀을 건조시켜 튀기기전에 1시간 동안 방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
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 

청구항 3 

제1항 또는 제2항의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240-270℃의 더운 공기로 5-45초동안 튀기는 것을 특징으로하
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4 

제3항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따라 수분함량 10%로 건조시킨 쌀을 13-20초동안 240-290℃에서 튀기는 것을 
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5 

위의 각 특허청구의 범위에 따라 반숙된 쌀을 수분함량이 20-60%, 바람직하게는 40-45%가 될때까지 물에 
침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6 

제5항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따라 반숙된 쌀을 20-25℃에서 1-2시간동안 불에 침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
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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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항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따라 침지시킨 쌀을 수세, 배수시켜 조리전에 최소한 30분동안 방치해두는 
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8 

위의 각 특허 청구 범위에 따라 조리된 쌀을 수분함량이 중량의 7-14%가 되도록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
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9 

위의 각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벨트위를 이동하는 건조된 쌀에 뜨거운 공기를 하방으로 공급시켜 튀기는 
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10 

제9항의 특헝청구의 범위에 따라 공기의 온도가 약250℃이고 뜨거운 공기안에서 건조된 쌀이 머무는 시
간이 2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벨트가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청구항 11 

위의 각 특허청구의 범위에 따라 쌀을 튀긴 즉시 냉각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쌀의 개량된 가공방법이다. 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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